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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반대

작성일 2022.04.15 08:47 등록자 김보라 조회수 83

조례안의 제 2조에서 말하는 "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" 는 젠더 이념을 옹호하는 개념을 담고 있기에 대한

민국 정서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.

조례안 제 3조 "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" 는 내용은 최근 여러 지역에서

문제되기도 하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불필요한 사상 주입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, 해당 조례는 크나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.

조례안 제 7조 "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" 국가 인권위원회가 어떤 조직입니까, 대한민국이 다 아는 편향된 조직 아닙니까, 국가 인권

위와 협력이 되는 동 조례안은 대단히 편향되어 오히려 대다수의 군민들에게 역차별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불필요한 조례안입니다.

조례안 제 10조 "위원회 구성 등 특정 성을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" 는 무슨 말인가요? 이렇게 성별에 따른 사람의 수를 정해놓는 불공평한 조

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? 대한민국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? 실력과 역량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모를까, 인권 보장 및 증진한다면서 대단

히 불평등한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시네요. 이렇게 해서 인권 보장과 증진이 잘 되겠습니까? 

상당히 많은 조례안의 문제점이 선량한 군민들에게 불평등한 결과를 낳게 될 조례안 반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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